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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1998년 이후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늘려왔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노조와 시민단

체의 주장이 있음

 ∙ 2006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 시행됨

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비용이 부담되고 노동유연성이 떨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기업에서는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여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노동유연성이 낮은 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해고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음

￭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

 ∙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무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기에 효율적일 수 있음
 ∙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사회적으로는 실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영미식 국가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복지 시스템에 가깝기 때
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가 되어 실업자가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구

조

-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

지는 구조임

 ∙ 특히 청년 비정규직의 증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저출
산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됨



FOCUS3

￭ 비정규직 전환이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기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들어가는 재정부담에만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으로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분

석이 부족

 ∙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감소되는 실업
급여 수준 추정이 필요

 ∙ 비정규직의 차별 처우 현황과 해소에 필요한 재정 지원액 검토가 필요
 ∙ 공공기관에서 용역과 파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서울시와 같이 자회사 형태
로 전환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 추정이 필요

2. 선행연구와 정규직 전환 사례

가. 선행연구

￭ 정재호·오주연(2009)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

 ∙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생산성과

재무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없음

 ∙ 회귀분석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과 생산성에는 영향이 없음

￭ 김유선(2012)은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태 분석과 관리방안을 제시

 ∙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체계와 관리방안을 제시

￭ 라영재(2013)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전환 비용을 추정

 ∙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들어가는 전환비용을 추정
 ∙ 무기계약직 관리방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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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사례

￭ 2013년 1월 한화그룹 비정규직 전환 이후, 10대 그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한화와 SK, 현대, 삼성, 롯데, GS, CJ, 신세계, LS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호혜를 배푼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됨

 ∙ 10대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3~10% 수준으로 낮출 계획

￭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보다는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에 전환을 추진

 ∙ SK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재무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2)

 ∙ 한화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이
직률 하락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3)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 기업 이미지
향상이 비정규직의 계속 사용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과 높은 이직률 등을 고려해

서 복합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전망

￭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획조정실에서 주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려
면 회사 내 비용통제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의 판단이 필요함

 ∙ 소수 우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주도하더라도 부담
이 적으나 인력 운영 방식에 따른 정규직 전환은 인사부서 단독으로 판단 불가

2) 뉴스핌, 「SK텔레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무적 부담 없다」, 2013.05.02.

3) 경향신문,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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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만이 아닌 자회사에서의 비정규직 전환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핵심 업무

자도 전환 대상에 포함

 ∙ 본사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이루어졌음
 ∙ 콜센터 민원상담과 전산,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비핵심업무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됨

다. 서울시 정규직 전환 사례4)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당선 직후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

 ∙ 2012년 1월부터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가 크게 세부분으로 진행되었음
 ∙ ①서울시 소속 근로자, ②출연기관과 투자기관 소속 근로자, ③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서울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원

가 절감 효과가 있었음

 ∙ 청소 분야의 경우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이 있었음에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불하
는 이윤과 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이 53억원 절감

 ∙ 호봉제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50세 이상 고령자라 호봉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음
 ∙ 서울시 본청에 대해서는 조사와 정규직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으나 출연·투자기
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음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조직과와 예산과,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실무부서와 출연·투
자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발이 심각했으며 특히 복지과와 건설과가 강

하게 반대

 ∙ 서울연구원에서는 내부구성원의 반발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지 못함

4)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 참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종진 세미나 내용

요약,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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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조직과와 예산과, 일자리정책과 합동으로 추진됨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기에 조직담당부

서와 예산담당 부서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특성이 반영

 ∙ 비정규직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이 아닌 (사)한국사회노동연구소에서 수행

￭ 서울시는 2012년 말까지 1,3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 일시·간헐적 업무자 804명과 기간제법 예외대상자 851명을 제외한 인원을 정규직
화하였고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설계

- 기간제법 예외 대상자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 수행자면 전환 대상에 포함

 ∙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231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중
 ∙ 서울시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는 서울시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 추진 중
 ∙ 출연·투자기관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는 조직문화의 차이로 인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를 진행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향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실시

 ∙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여 비정규직 사용 계획을 매년 심
의 받도록 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제도를 변경

 ∙ 기존 비정규직 전환 대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
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던 반면 서울시에서는 사용 제한을 통해 비정규

직이 늘어나는 현상을 원천 봉쇄

￭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가적인 예산소요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에 기

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6월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율은 49.3%로 홍준표 경남지사
(35.4%), 김문수 경기지사(41.3%), 안희정 충남지사(46.0%)에 비해 높은 수치5)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3대 주요 정책인 ①학교 무상



FOCUS7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정원 내 정원 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

<그림 1> 공공기관 근로자의 구분

급식과 ②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③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 유일하게 예

산이 추가 소요되지 않음

3.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

가. 기존 공공기관 인력관리 제도와 현황

1)관리 제도

￭ 공공기관 인력은 크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간접 고용 근로자로 구분되며 정원 내 정

규직을 제외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

 ∙ 정규직은 직접 고용 근로자 중 기획재정부 예산상 정원 내 인력을 의미
-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원 내 인력은 정규직에 해당됨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직접 고용 근로자 중 정원 외 인력을 의미
-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원 외 인력이라면 비정규직에 해당되며 고용안정성이 정규

직에 비해 떨어짐

- 기간제 근로자 중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음

 ∙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지만 파견이나 용역 형태로 근
로하는 근로자는 간접 고용 근로자로 구분됨

- 파견은 파견업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이며 용역은 용

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 관

리와 총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음

 ∙ 정원은 최대 정규직 인원을 의미하며 정원을 넘어서는 정규직 인력을 증가시킬 수
는 없음

5) 한국경제신문, 「지자체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때 지지율은 박원순 49%, 홍준표 35%」,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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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을 넘는 정규직 인력을 유지할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
으며 정원 감축 시 정리해고가 가능해짐

 ∙ 공공기관 정원 관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혁신 지침 제16조와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근거함

 ∙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인건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음

 ∙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함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음

 ∙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력 사
용이 가능

- 201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증가 시 노동생산성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나

2013년 평가편람개정 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변경됨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에 해당됨

 ∙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에 해당되며 정원 관리 대상임

 ∙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정원 관리 대상이므로 총액인건비 관리에 포함됨

2)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현황

￭ 공공기관 정원 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에는 취약 계층이 다수

 ∙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 저학력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는 20~30대 비중이 높고 여성의 비중이 높음
 ∙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에는 30대 이상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경력
단절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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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신입사원 초봉과 비슷하기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2년 1인당 연평균 연봉이 무기계약직은 2,772만원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3,066
만원인데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약 3천만원 수준이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규직 평균 연봉은 6,085만원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다 높으나 근속
이 길기에 상대적으로 높음

3)간접 고용 근로자

￭ 공공기관 간접 고용 근로자는 58,531명으로 파견이 5,714명이고 용역이 52,817명으로

공공기관 정규직의 20% 수준

 ∙ 간접 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비핵심업무로 분류하는
업무에 해당됨

 ∙ 청소업무(15,420명)가 가장 많으며 시설관리(9,566명)와 경비(8,842명), 기타 업
무(사무보조 또는 연구보조 등 10,742명) 순

 ∙ 대기업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민원업무와 전산, 판매, 시설관리 업무 등이
아웃소싱되어 있는 상황

￭ 공공기관 간접 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민간 대비 낮지 않기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경비와 청소, 판매, 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민간보다 높음

 ∙ 비서와 운전, 민원, 전산,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은 민간보다 낮음

- 비서와 운전은 파견 비중이 높기에 2년 미만 경력으로 인해 급여가 낮을 수 있

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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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환 제도 변경

직접

고용

정원 내 정규직 기존 정규직

정규직 정원 내 직접

고용

정원 외

무기계약직 → 기존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환된

무기계약직

기간제(정원 5%) 정원 외

간접

고용

파견 파견 간접

고용용역 용역

[그림 2] 제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근로자의 구분 변경

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있음

 ∙ 정원의 5% 이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를
방지

 ∙ 정원의 5%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최대한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음

￭ 무기계약직을 정원 관리 대상과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

 ∙ 기존에는 무기계약직을 정원 관리 대상과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비정
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

 ∙ 무기계약직도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정규직 신분으로 변경
-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나 정원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정

규직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해졌고 성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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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준에 단시간 근로와 출연연 연구직, 간접 고용 근로자는 제외되어 전환은 제한

적일 전망

 ∙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와 출연연구소의 연구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간접 고용 근로자 5만8천명이 전환대책에서 제외되어 정책적인 파급효과는 서울시
나 대기업에 비해 제한적일 전망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파견이나 용역이 늘어날 우려 있음

다. 정규직 전환 예정 인원

￭ 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4만6천명 중 1만3천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

 ∙ 기간제법 예외사항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2013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환 계획을 조사한 자료

비정규직수 전환대상
전환일정

2013년 2014년 2015년
46,138 13,136 5,491 4,930 2,725

<표 1> (노동부 발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무분 비정규직 6만 5천 명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2013.09.05 보도자료

주: 프로젝트성 사업 등 비상시업무(25,113명), 일시․간헐적 업무(7,874명)는 전환제외, 2013년 5월 조사 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정규직 전환예정인원은 노동부 조사 1

만3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1천명 증가

 ∙ 2013년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사으로 조사를 실시
 ∙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 공공기관 평균 전환율은 평균 33.1% 수준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평균 전환율은 22.9%로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

해 전환율이 낮아 공공기관 평균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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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기계약직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환 예정

인원
미전환 인원 전환율

시장형 공기업 87 73 564 11.5%
준시장형 공기업 1,645 339 10,674 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49 1,487 1,347 52.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784 4,866 2,737 64.0%
기타공공기관 4,993 7,565 13,581 35.8%

계 10,758 14,330 28,903 33.1%

<표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 계획

(단위: 명)

미전환

사유별

인원

전환 재검토 전환 재검토 제외

전환자와

동일 직무

비핵심

업무

취약

계층

연구직

(전문기술직)
계

일시

사업

대체

근로
기타 계

시장형

공기업
1 - 175 10 186 170 157 51 378

준시장형

공기업
16 16 9,554 66 9,652 642 17 363 1,02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4 136 38 203 441 706 101 99 90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45 213 142 236 836 1,670 220 11 1,901

기타

공공기관
1,489 1,232 496 5,606 8,823 3,959 485 314 4,758

계 1,815 1,597 10,405 6,121 19,938 7,147 980 838 8,965

<표 3> 공공기관 비정규직 미전환 사유별 인원

(단위: 명)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원 조사」, 2013

주: 2013년 6월 30일 기준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미전환 사유별 인원에는 재검토가 필요한 인원 2만명이 포함되

어 있음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만명으로 가장 많음
 ∙ 전문기술직과 연구직이 6천명으로 다수에 속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원 조사」, 2013

주: 2013년 6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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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연초 인원 222,866 225,832 230,249 226,316

채용 8,069 11,470 13,020 10,853(4.8)
정년 퇴직1) 2,358 2,355 3,079 2,597(1.1)
비위자 해고2) 217 134 177 176(0.1)
저성과자 해고3) 1 2 3 2(0.0)
정리 해고4) 4 313 2 106(0.0)
명예 퇴직5) 1,301 936 1,066 1,101(0.5)

기타 퇴사6) 3,851 4,275 4,337 4,154(1.8)

주: 1. 기관 신설로 인해 2011년에 2,629명이 증가하고 2012년에 962명이 증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채용에 포함

1) 정년이 되어 퇴직된 경우

<표 4>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퇴직 현황

(단위: 명, %)

4.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

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아져 실업 급여 지출이

최대 3백억원 감소 가능했으나 현재 계획대로면 1백억원 감소 가능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인원이 매년 1만명 수준이
었는데 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최소 3개월 간 1백만원
씩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매년 3백억원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종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
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감소되므로 최대 3백억원의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 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이 제한적(평균 33.1% 전환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백억원 규
모가 될 전망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짐
- 공공기관 정규직은 연초 인원 대비 평균 4.8%가 채용되고 평균 3.6%가 퇴사하

는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연초 인원 대비 평균 66.8%가 채용되고 평균

56.7%가 퇴사, 2.3%가 정규직 전환, 3.6%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었음

 ∙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주된 이유는 정원 부족6)

6) 박한준, 『공공기관 채용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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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비리로 해고 된 경우

3) 근로자의 성과가 현저히 낮아 인사규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4) 사업의 축소, 공공기관 통폐합, 정원 감축 등에 의해 명예퇴직이 아닌 방법으로 해고된 경우

5)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고 정년 전에 퇴직하면 명예퇴직

6) 정년 퇴직과 비위자 해고, 저성과자 해고, 명예 퇴직 등을 제외한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결

정한 경우와 사망 등이 포함

자료: 박한준, 『공공기관 채용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연초 인원 33,383 36,476 39,212 36,357
비정규직 채용 22,716 24,511 25,597 24,275(66.8)

계약 종료 8,112 8,510 8,803 8,475(23.3)
사업 종료에 따른 해지 1,576 1,636 2,373 1,862(5.1)

계약 종료 전 자발적 퇴사 10,026 10,371 10,432 10,276(28.3)
저성과자 계약 종료 전 해고 3 4 0 2(0.0)

비위자 계약 종료 전 해고 3 4 5 4(0.0)
정규직 전환 813 743 947 834(2.3)

무기계약직 전환 2,186 587 1160 1,311(3.6)
주: 신설기관 설립으로 인해 2011년에는 3,096명이 늘었고 2012년에는 80명이 증가

자료: 박한준, 『공공기관 채용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표 5>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퇴직 현황

(단위: 명, %)

자체수입
재정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장형

공기업

9,526,697

(99.8)

16,000

(0.2)

-

(0.0)

-

(0.0)
9,542,697

준시장형

공기업

196,258,427

(100.0)

-

(0.0)

-

(0.0)

-

(0.0)
196,258,427

기금관리형 30,038,151 10,871,837 25,006 50,358,900 91,293,894

<표 6> 2013년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재원

(단위: 천원, %)

￭ 2013년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는 총 1조 5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에서 1조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정에서는 5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재정에서는 일반회계가 3천4백억원이고 기금이 8백억원, 특별회계가 5백4십억원
편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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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재정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준정부기관 (32.9) (11.9) (0.0) (55.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3,156,464

(42.4)

102,838,188

(38.5)

36,125,469

(13.5)

14,880,414

(5.6)
267,000,535

기타공공기관
724,704,756

(73.6)

228,070,202

(23.2)

17,386,015

(1.8)

13,845,930

(1.4)
984,006,903

계
1,073,684,495

(69.4)

341,796,227

(22.1)

53,536,490

(3.5)

79,085,244

(5.1)
1,548,102,456

주: 2013년 예산 편성 기준, 8개 공공기관 자료 미제출로 제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원 조사」, 2013

자체수입
재정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장형

공기업

4,843,269

(99.7)

13,538

(0.3)

-

(0.0)

-

(0.0)
4,856,807

준시장형

공기업

102,654,184

(99.5)

287,258

(0.3)

238,921

(0.2)

-

(0.0)
103,180,36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609,506

(27.1)

6,566,340

(14.1)

10,948

(0.0)

27,304,557

(58.7)
46,491,35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0,869,875

(44.5)

82,909,418

(40.6)

20,458,498

(10.0)

9,789,192

(4.8)
204,026,984

기타공공기관
273,039,082

(73.7)

85,592,025

(23.1)

6,125,977

(1.7)

5,801,119

(1.6)
370,558,202

계
484,015,916

(66.4)

175,368,579

(24.1)

26,834,344

(3.7)

42,894,869

(5.9)
729,113,708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원 조사」, 2013

<표 7>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향후 총인건비로 전환되는 금액

(단위: 천원, %)

￭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인 1만4천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규직 총인건

비가 7천2백억 증가하고 사업비와 경비가 그만큼 감액되어야 함

 ∙ 공공기관 정규직 인건비와 달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는
사업비와 경비로 편성되어 있었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경비

에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총인건비로 전환해야 가능

 ∙ 자체수입은 국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나 재
정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속한 사업비와 경비의 인건비 전환은

국회의 예산승인이 필요하므로 예산서 반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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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3항과 8조에 의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비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차별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받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복리
후생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시정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는 것임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될 때 승급 또는 승진의 개념으로 보던 관행이 있
어서 임금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력 관리 방식의 변화로 기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일자리를 정규직화한 것

이므로 승진이나 승급으로 볼 수 없음

- 라영재(2013)는 전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기존 인사 운

영 관행상 전환 시 승급이나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에 비용이 증가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설정할 경우 향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서울시와 달리 청년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특성 상 전환자에 대해 호
봉제를 설정할 경우 향후 부담이 될 수 있음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직무급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에서는 호봉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
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호봉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 처우 개선

￭ 공공기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126억원

의 지출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나 재정수입은 79억원이 증가

 ∙ 정규직 전환과 상관 없이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우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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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보험의 경우 공공기관 지출이 45억원 증가7)하나 근로자도 45억원을 부담하여
일반정부 재정8)이 9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퇴직금 지급에 따라 추가되는 지출은 48억원이고 이중 재정 지원이 11억원 필요
 ∙ 복리후생에 30억원의 차별이 있으나 기존 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을 감소시키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되지 않음

차별 인원 기관 수 차별 총액
차별 시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6,793 7 4,569,041 12,557

퇴직금 미지급 7,485 2 4,862,424 1,130,000
성과급 차별 1,255 13 167,284 151,160
복리후생 차별 4,985 25 3,050,715 1,122,300

계 12,649,464 2,416,01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원 조사」, 2013

<표 8>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현황

(단위: 명, 천원)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3만9천명 중 고용보험9)과 국민연금10), 건강보험11) 미가입자

7) 공기업에서 45억원 지출하는 것이므로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음

8) 4대 보험은 국제재정 통계 기준인 SNA 2008에 따라 일반정부에 포함됨

9)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

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

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10)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

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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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793명(17.3%)으로 전원 주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됨

 ∙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법」 상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님
- 산재보험은 주15시간 미만도 의무가입 대상

 ∙ A 준시장형 공기업이 6,6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2천5백명은 발매업무에 종사
하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생계형에 해당됨

 ∙ 미가입 6,793명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분은 연간 45억원으로 추정
 ∙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하는 B 기술원과 C 연구소, D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1천2
백만원이 필요

- A 준시장형 공기업은 100% 자체수입기관이므로 자체수입에서 해결 가능

￭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으로 인해 퇴직급

여충당금을 쌓지 않는 인원은 7,485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년 미만 계약자는 퇴직금
지급의무 대상이 아님12)

 ∙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A 준시장형
공기업 6,671명으로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면 1인당 6십만원씩 연
간 37억원 적립해야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설정할 경우 기존의 근속은 인정해줄 의

무는 없음

 ∙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지 않는 경우는 E 
공단 814명으로 1년 이상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1인당 1백4십만원 씩 총 11억
원이 추가 소요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

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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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준시장형 공기업은 100% 자체수입기관이고 E 공단은 100% 재정지원기관이므
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총 11억원

￭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1,255명

 ∙ 1인당 성과급 차별금액을 알 수 있는 6개 공공기관에서 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과급 총액은 연간 1억 6천만원이고 재정지원은 연간 총 1억 5천만원이 필
요

￭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4,985명

 ∙ 25개 기관에서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으며 1인당 차별 금액을 알 수 있는 기관은
총 16개 기관

 ∙ 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한 복리후생비는 연간 30억원이고 연간 재정지원은 11억원
이 필요

다. 간접 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공공기관 지출에 미치는 영향

￭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만약 공공기관 간접 고용 근로자 전원을 자회사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 최대 연간 1,689억원 절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3월 공공기관에서 간접 고용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1,717억원으로 연간

환산 시 2조 613억원
 ∙ 3월 인건비 지출은 1,303억원으로 지출의 75.9%를 차지하고 업체에 보장하는 이
윤은 76억원으로 지출의 4.5%, 간접비는 337억원으로 지출의 19.7%

 ∙ 간접 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 변화없이 자회사고용 형태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경
우 업체에게 보장해주던 이윤(918억원)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고 간접비
중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1,407억원)과 부가가치세(1,873억원)를 제외한 771억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간접 고용 근로자를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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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이윤 간접비

계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경비 16,852,514 77.8% 1,006,836 4.6% 3,806,733 17.6% 21,666,082

청소 23,746,431 73.1% 1,702,215 5.2% 7,030,277 21.6% 32,478,923

비서 953,177 81.2% 59,701 5.1% 161,624 13.8% 1,174,502

운전 1,662,352 77.9% 106,492 5.0% 364,700 17.1% 2,133,543

민원 9,452,604 86.8% 247,487 2.3% 1,192,235 10.9% 10,892,326

전산 4,704,824 58.9% 547,575 6.9% 2,739,210 34.3% 7,991,610

판매 13,458,114 79.4% 30,691 0.2% 3,351,360 19.8% 16,944,714

시설관리 36,815,035 76.4% 2,436,739 5.1% 9,039,187 18.8% 48,186,411

조리 1,600,184 57.7% 52,481 1.9% 1,119,321 40.4% 2,771,986

기타 21,103,573 76.6% 1,465,977 5.3% 4,966,938 18.0% 27,536,488

계 130,348,806 75.9% 7,656,193 4.5% 33,771,586 19.7% 171,776,585

주: 1. 2013년 3월 기준

2. 인건비와 이윤, 간접비는 계약서 상 금액을 의미, 간접비에는 인건비와 이윤을 제외한 4대보험 사업

자 부담분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자료: 라영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간접 고용 실태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표 9> 2013년 3월 공공기관 간접 고용 업무별 비용

(단위: 천원)

 ∙ 모회사에 직접 고용이 될 경우 복리후생 차이에 의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자
회사 형태로 고용될 경우 사용자가 다른 것이므로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법위

반이 아님

 ∙ 민간보다 임금이 낮으면 임금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재 민간 유사업무 종사
자와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을 상승시킬 필요는 없음

￭ 간접 고용에서 자회사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노무관리가 어려워져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현재까지 간접 고용 근로자의 교섭 대상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협력업체이므로 있어
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은 아니었음

 ∙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 노무관리를 자회사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노무관리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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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노무관리방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시하거나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

￭ 자회사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설정할 경우 민간 대비 임금

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현재 공공기관 간접 고용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해당 직무 민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유사한 수준

 ∙ 자회사 직접 고용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이 아닌 호봉제를 택할
경우 근속증가에 따라 민간근로자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게 됨

 ∙ 현재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에서는 호봉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간접 고용
근로자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 될 때 호봉제를 요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호봉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연간 2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전환 계획으로는 100억원 실업급여 축소에 그칠 전망

 ∙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출연연구소 기간제 연구원도 정원 외 5% 적용 대
상이 되어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실업급여 300억 감소
가 가능할 전망

 ∙ 간접 고용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 이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비용 1,689억원이
감소될 전망

￭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전환 대책은 정책 파급 효과가 낮을 전망

 ∙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대기업과 서울시에서 실시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에 정책적인 영향력이 적을 전망

 ∙ 민간 대기업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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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법 예외사항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되는 비율이 민간 대기업과 서울시에 비해 낮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 주장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주도하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전환율이
22.9%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33.1% 보다 낮아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 공공기관을
설득할 명분도 낮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서울시와 민간기업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획재정
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적인 관점보다는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향후 사업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의
미이므로 사업축소와 정원 감축 등을 검토

- 일시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축소 또는 사업 폐지 등을 검토13)

 ∙ 「기간제법」 예외사항에 속하더라도 전환 재검토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최
소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권고가 필요

 ∙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향후 인건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 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 필요

13) 예: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일시사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두루누리 사업

종사자 403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두

루누리 사업 종사자를 상시업무자로 분류하고 전환 가능 인원에 포함시킴, 두루누리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예상되며 필요한 사업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일시사업으로 구분했으니 근로

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 이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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